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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역진적 조세의 개혁과정을 집권정당(연립)의 정파성(partisan- 

ship)과 정책선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역진적 조세의 개혁과정은 이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집권정당의 정치적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좌파 지배적인 스웨덴

에서 역진적 조세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공공지출을 보장하는 ‘보편적 조세’로서 사민당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연계시켜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반면, 우파 지배적인 일본에서

는 재정적자 해결의 수단으로 역진적 조세의 도입이 시도되어 각계의 반대와 선거패배를 반

복하면서 결국 38년간 정권을 독점하던 자민당 체제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좌

파와 우파 간 동거정부하에서 긴축정책을 추구하면서도 기존 복지수준을 낮출 수 없어 모든 

소득에 정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독특한 역진적 조세(보편적 사회기여세, CSG)를 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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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데 방식에 있어서 보수당 정부와 사회당 정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집권정당(연립)의 정파성이 역진적 조세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서 기존의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은 이미 

높은 누진적인 직접세 비중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부가세와 같은 역진적 조세의 

개혁이 불가피하였고 도입도 용이했던 반면,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이 모두 낮은 일본에서 간

접세 도입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프랑스는 북유럽에 버금가는 높은 복지수준과 부가세 

인상을 억제하는 EU규정 사이에서 역진적인 소득세 방식을 선택하였다.

위의 3개국의 사례는 역진적 조세를 통한 세입확대 자체가 소득평등이나 재분배의 추

구와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집권세력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

시에 일본의 경우처럼 국민과 정부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와 연계되지 않

은 역진적 조세의 도입은 얼마나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주제어: 역진적 조세, 조세정치, 복지국가, 정파성, 사회복지지출, 보편적 사회기여세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역진적 조세의 개혁과정을 집권정당(연립)의 정파성

(partisanship) 차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평등

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적 제도는 조세제도이며, 조세는 

생산과 분배를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부담시킬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는 조세제도는 그 사회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

싼 사회세력 간 힘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통념은 

사민주의와 같은 좌파 집권 국가일수록 소득의 평등화를 위해 매우 누진적인 조세제도

를 시행하고 우파 집권 국가일수록 역진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세구조의 특성변화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

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좌파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소비에 대한 조

세부담이 높고 복지국가의 수준도 높다는 점과, 1990년대 이후에는 좌, 우파를 막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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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진적 조세’(regressive tax)를 확대하려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소비에 적용되는 소비세를 대표적인 역진적 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패턴

은 정당 정파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즉 저소득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좌파정당이 세입측면에서 역진적인 정책수단을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그리고 최근에 우파정당들도 경쟁적으로 역진적인 조세제도를 확대하려는 노력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끝으로 두 경우에 있어 정책결정과정과 그 결과는 어떤 차

이를 보이는가? 사실 그동안 비교정치경제학에서는 공적지출과 공적세입의 결정요인

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간접세와 같은 역진조세에 대해서는 그다

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특히 복지정치의 관점에서 역진적 조세의 결정과정에 관

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일부 연구는 역진적 조세가 국가의 세입능력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Steinmo, 1993, 

2002, 2003; Kato, 2003; Beramendi and Rueda, 2007). 대표적으로 미국, 스웨덴, 영국의 조

세구조 차이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스타인모는 사민주의 국가들이 소득

세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역진적인 소비세를 통해 사회복지지출을 재

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teinmo, 1993, 2002). 베라멘디와 루에다는 

복지국가의 역진적인 간접세 의존을 코포라티즘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즉 좌파정부가 

노동과의 코포라티즘 협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지속하기 위해 일견 재분배에 

반하는 간접세를 통해 세입을 징수하고 이 재원으로 공적지출을 통해 재분배를 추진한

다는 주장이다(Beramendi and Rueda, 2007:619).

카토(Kato)도 부가세(VAT)를 통해 이른 시기에 재정능력을 확보한 국가들에서 복

지국가의 발전은 가능했고,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

면서 역진적 조세를 통한 재정능력 확보를 강조한다. 특히 카토는 부가세 도입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2차대전 이후 70년대까지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부

가세를 제도화한 국가들은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70년대 재정위기 도래 이

후에 도입한 국가들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재정위기 전에 도입을 시도

한 국가들에서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되었지만, 재정위

기 이후 도입한 국가들은 재정위기 극복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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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Kato, 2003:24-27; Goodhart, 2005:225-228; 김미경, 

2010).1)

그러나 카토의 주장처럼 역진적 조세 도입의 용이함과 어려움이 단순히 도입시기

만의 문제일까? 카토는 70년대를 전후한 간접세 도입시기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과 반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역진적 조세의 도입목적과 관련된 집권정당의 정책

선호나 정치제도적 맥락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개혁 당시의 각국의 조세수준과 

구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조기에 역진적 조세가 도입되었

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복지지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의 경우처럼 간

접세는 아니지만 1990년대 도입된 역진적 조세인 CSG(보편적 사회기여세)는 복지재정

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갱호프(Ganghof)도 이른 시기에 도입한 역진적 조세 덕분

에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복지수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증대력이 강한 역진조세를 선택했을 뿐이라

고 비판한다(Ganghof, 2006).2) 사실 세입증대력이 매우 우수한 역진적 조세는 복지지출 

외에도 채무상환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렇게 재분배를 위하여 사

용하지 않는 역진적 조세는 그야말로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사례비교를 통해 각 국의 집권정당의 정파

성이 역진적 조세의 개혁과정과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2장에서는 복지국가와 조세정치에 관한 주요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3장에서

는 스웨덴과 일본의 부가세와 프랑스의 CSG의 도입과 개혁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 통상 소비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대표적인 역진적 조세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국가마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보장기여금이 아닌 부가세(VAT)와 프랑스만

의 독특한 역진적 조세인 보편적 사회기여세(CSG)의 개혁만을 다룰 것이다.3) 비교대상

1) 카토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변화에 민감한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로

부터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보다 세입확보에 용이한 간접세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Kato, 
2003).

2) 갱호프는 사실 소비세 보다는 소득세 내에서 자본과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의 차이, 즉 소득규모에 따라 조세부

담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를 보다 강조한다.
3) 누진적 조세는 개인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에 부과되는 

자산세로 구성된다. 역진적 조세는 일반소비세와 특별소비세,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다. 사회보장기

여금은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률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진적 조

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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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웨덴, 프랑스,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

의(혹은 발전주의?)를 각각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역진적 조세를 도입하고 개혁하는 기간

중 정당정치가 좌파지배적(사민당), 좌-우파 동거정치(사회당과 보수당), 우파지배적

(자민당)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집권정당 정파성과 개혁 간 관계를 비교하기에 적절하

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3개국의 역진적 조세개혁과정의 차이와 조세개혁이 조세수준

과 공공지출에 미친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5장 결론에서는 논문의 정책적 함의를 정리

한다.

2. 복지국가와 조세정치 관련 주요 논의

1) 집권정당의 정파성과 조세제도 선호

정당은 집권을 통해 자신의 이념적 정향과 지지층의 정책선호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 확대와 축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Hibbs, 

1977; Korpi, 1983; Castle, 1982; Schmidt, 2010). 서로 다른 데이터와 가정에도 불구, 복지

국가의 전후 확대에 관한 양적 연구는 복지지출이 좌파정부 집권의 기간과 빈도에 따라 

증가한다는 매우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Castles 1998; Crepaz 1998; Hicks and Misra 1993; 

Hicks, Swank, and Ambuhl l989, Huber, Ragin, Stephens 1993, Pampel and Williamson 

1988). 많은 양적, 질적 연구들도 조세정책 결정에 정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다(Castles, 1982; Peters, 1976, 1980, 1991; Hadenius, 1986; Steinmo, 1989).

그런데 궁금한 점은 바로 좌파정당의 정파성과 역진적 세제의 관계이다. 정파성과 

조세제도 간 기존의 이해는 소득과 부의 상당한 평등화를 이루어 온 사민주의국가들이 

매우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갖고 있고, 자본주의가 강력하고 개인주의가 만연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역진적인 세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가령 피터스(peters)는 

‘모든 것이 같다면, 좌파 집권세력은 소득세와 같은 누진적 세제를 선택하고 우파 집권

세력은 판매세와 사회보험기여금과 같은 역진적 세제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전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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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파성이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

선에서 스웨덴 사민당이 간접세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는 현상을 이데올로기와 정당 간 

부정합(slippage)의 사례로 이해한다(Peters, 1991).

그러나 윌렌스키는 이와 같은 누진적 세제와 좌파정부의 복지국가 재정에 대해 부

정하면서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서독이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

던 것은 소비세에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간접세 활용 덕분이라고 주장한다(Wilensky, 

1979). 이후 복지국가의 유지를 위한 역진적 조세와 좌파정부의 친화성을 주장하는 연

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스타인모는 많은 사람의 예상과 반대로 스웨덴

을 포함한 사민주의국가들은 특별한 누진적 세제에 의존하는 대신 전체 소득집단들이 

무거운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이렇게 조성된 대규모 세입으로 주택, 교육, 건강, 복지 

등에 대한 공공지출로 전환시켰으며, 이러한 지출효과는 가파른 누진세보다 훨씬 더 재

분배적이었다고 시종일관 주장한다(Steinmo, 1993, 2002, 2003).

포머뤤과 슈나이더(Pommerehne and Schnider, 1983)도 직접세 비중은 정부의 인기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보이지 않는(invisible) 간접세 비중은 거의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우파정부는 직접세와 전체 조세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좌파정부는 

간접세와 조세수준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카토는 간접세와 복지국가 재정간 강한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좌파적 

정파성과 역진적 세제간 직접적인 관계는 부정한다. 카토는 좌파정부만이 사회보장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일반소비세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어야 하며, 

재정위기 시기에 강력한 재정기반을 확보한 정부는 그 정부의 정파성이나 정책결정자

의 의도와 상관없이 복지축소를 저지해왔다고 주장한다(Kato, 2003:39-40, 50-51). 영국

이 대처시기에도 복지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어느 정도의(moderate) 복지국가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접세의 강력한 세입능력 덕분이라는 식이다. 카토의 시각에서는 

역진적 조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우파, 좌파의 이데올로기는 중요

치 않으며 도입의 성공여부만이 관심사항이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티몬스(Timmons, 2005)는 기존의 정당이념과 조세부담 간 관

계를 역설한다. 그는 좌파정부가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위해 부유층에게 조세를 부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좌파정당은 그 지지자들에게 과세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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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좌파정부는 사회복지의 제공을 약속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떳떳이 저소득층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지만, 우파정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만큼 공공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이유로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파의 영향이 강했던 국가들은 복지지출의 재정을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가 아닌 노동과 소비에 대한 역진과세를 통해 재정을 조달

하며, 우파의 영향이 강했던 국가들은 소득과 자본으로부터 세금을 거둔다고 주장한다

(Timmons, 2005).4) 티몬스의 논의는 경험적으로 의심스런 부분도 있지만, 정당과 유권

자 간 신뢰와 교환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정치, 경제제도와 조세제도

정당의 정파성(또는 이데올로기)과 새로운 조세정책의 실행 간 관계를 온전히 설명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제도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대표적인 제도적 

장벽들이 연립정부 여부, 선거주기론, 이익대표체계이다. 정당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선거승리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역진적 조세와 같은 비인기정책(unpopular policy)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선진 복지국가들은 대체로 단독정부가 아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경

우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자기 지지층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농민에 기반한 정당은 농민들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노동자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노동자들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려 할 것

이기 때문이다(Peters, 1991).

한편 집권에 성공한 정당은 집권초기에 핵심지지층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하는 정

책을 추진하지만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다 많은 유권자 선호와 

4)  조세정책과 정당의 정파성간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헤티치와 와이너(Hettich and Weiner, 
1988)는 좌파와 우파정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편익과 지불할 세금에 근거하여 정치적 

선택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폴커링크와 드 한(Volkerink and de Haan 1999)은 간접세와 직접세의 융합(mix)에 

미치는 정치적․제도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고, 1965-1995년 사이 OECD 국가 패널데

이터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제도적 요인은 조세정책융합의 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정부의 정치적 정향이 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 214

이익에 부합하거나 전체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거시경제적 정책을 추진한다

(Tufte, 1978). 노드하우스에 따르면 선거 전에는 경기호황이 일어나도록 성장 혹은 확

장정책을 실시하지만, 집권한 후에는 성장정책으로 인한 문제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

해 긴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Nordhaus, 1975). 이러한 선거주기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조세와 지출을 결정하는 조치들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Schneider 1984; Peters, 1991:11). 정부가 증세를 계획할 경우 그러한 조

세개편의 부정적 파장이 다음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집권초기에 단행하려

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인기있는 지출은 다음선거에 유리하도록 집권말기에 실시하려

는 경향을 보인다.5) 물론 선거주기론에 입각해서 조세정책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결정적으로 유권자가 세금을 중요한 이슈로 고려하지 않거

나 혹은 등장한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른 투표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적 제도하에서는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 다원주의적이든 코포라티스트

적이든 이익집단이 개입하여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특히 성숙한 

복지국가와 높은 조세와의 관계에 대해 베라멘디와 루에다(Beramendi and Rueda)는 사

민당이 작동하는 코포라티즘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한다. 

코포라티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사민당정부는 자본과 노동과의 협약에 의해 제약을 

받으므로 사민당은 임금완화의 대가로 노동에게 관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본

에게 지속적인 투자 대가로 재분배의 제한을 약속한다. 코포라티즘 협약을 유지하면서 

관대한 복지국가를 지속하기 위해 사민당정부는 역진적 세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Beramendi and Ruea, 2007: 624-627; Przeworski and 

Wallerstein, 1998: 11-29; Cusack and Beramendi, 2006:43-75). 그러나 프랑스처럼 ‘이익단

체의 입장을 배제하고 그들의 압력에 상관없이 본래의 목적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권

력’(Wilson, 1987:238) 또는 ‘가장 조합주의적이지 못한 국가’(Lijphart and Crepaz, 

1991:240)인 경우나 일본과 같이 코포라티즘 수준은 높으나 좌파정당이 사실상 위성정

5) 구체적으로 선거 전에는 세입측면에서 국민에게 인기 없는 일반 증세나 역진조세 보다는 감세나 누진조세 정책

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지출측면에서는 긴축보다는 지출확대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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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satellite party)에 불과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즉 프랑스의 경우 정부는 자본

과 노동의 합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이데올로기적 선호에 반해서 역진적인 

세제를 추진할 이유가 적으며, 일본의 경우 이익집단들이 역진적 조세 도입과 같은 광

범한 이슈에 대해 높은 가시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보다는 전체 조세정책 중에서 조세

감면이나 면제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보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Peters, 

1991:12).

쿠삭과 베라멘디(Cusack & Beramendi 2006: 43-73)는 이러한 역진적 조세 및 누진적 

조세를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ties of capitalism)과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이들은 OECD 

국가들의 평균실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s)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자유시장경제

(Liberal Market Economy) 국가들에서는 소비와 노동에 대한 무거운 조세를 회피하고 

자본에 대한 조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국가들에서는 특별히 소비세 측면에서 과중했고 자본에 대한 조세는 LME보

다 관대했다고 주장하였다.6)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좌파와 우파 정부는 역진적인 조세를 도입

하거나 확대하려는 전략적 이유가 상이한 만큼 개혁에 접근하는 방식과 결과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역진적 조세와 복지확대가 연계될수록 유권자들의 정

치적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기 용이한 반면 국채상환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정

치적 반대에 직면하기 쉬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역진적 조세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조세제도와 정치제도는 악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기존의 조세수

준이 높고 낮은 수준과 그에 따른 공공지출의 높고 낮은 수준은 역진적 조세의 도입과 

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으며, 집권정당과 야당들과의 

정당구도, 연립정부 내 구성정당 간 관계, 노조 등 비토세력(veto player) 여부,  선거주기 

등 정치제도적 조건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의 결과로 

인한 도입과 확대의 지지 여부는 다시 특정 정당(연립)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형태로 정

당정치에 피드백(feedback)될 것이다.

6) 이러한 타협 덕분에 노동은 임금요구 억제에 동의하고, 결과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보다 나은 경제적 조건에 

기여하게 되고 자신들을 위한 사회보험을 획득한다.....부가적으로 노조는 균등한 임금분배와 공공정책 시행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한다(Coe & Snower 1997; Swenson & Pontus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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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의 역진조세 개혁과정

1) 스웨덴의 역진적 조세 개혁과정7)

(1) 사민당의 판매세 폐지와 재도입

스웨덴은 가장 보편적이고 재분배가 제도화된 복지국가이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

은 세금을 거두는 국가로 유명하다. 현재 스웨덴의 세입구조는 한편으로 누진적 소득

세와 다른 한편으로 부가세와 사회보장료 등 역진적 조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누진

적 소득세의 기초는 1947년 조세개혁의 결과였다. 2차대전 중에 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노동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만이었

으며 공산당은 이러한 불만을 정치화하여 큰 지지를 받았다. 공산당과 선명성 경쟁에

서 뒤처지고 있던 사민당은 1947년 에른스트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 재무장관의 

주도하에 판매세를 폐지하고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8)

이 개혁은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선 높은 소득세 범주에 있는 사람

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상속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하였다. 더욱 중요한 점

은 사민당 정부가 전시재정관리를 위해 도입했던 정률의 판매세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즉 공산당의 급부상이라는 정치지형 변화 과정에서 사민당은 매우 누진적인 세제개편

을 추진하였지만, 이후 공산당의 득표율이 떨어지면서 사민당 지배가 안정화되자, 다시 

역진적인 판매세의 재도입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좌파와 우파는 서로 다른 이

유로 판매세 재도입에 반대했다. 공산당, 사민당, LO는 판매세 재도입이 누진성 강화라

는 조세개혁의 목표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우파정당들은 판매세가 재도입

으로 증가된 세입이 공공지출의 증가로 연계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7) 스웨덴의 역진적 조세개혁과정은 저자가 영국과 스웨덴의 조세개혁에 관해 연구한 논문(2012)중 일부를 참고하

여 정리하였다.
8) 공산당은 사민당의 중도적 성향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1944년 선거결과 10%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하원

의원 수도 3명에서 1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사민당은 하원에서 19석을 잃게 되었다. 1946년 선거에서

도 공산당은 11.2%로 상승한 반면 사민당은 44.4%로 하락하였다(Steinmo, 1993: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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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좌, 우파 정치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민당이 굳이 비인기적 정책인 

판매세 재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스웨덴에서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

진 소득에 대한 과중한 조세구조 조건에서 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판매세 재도입이 비인기적 정책이었음은 LO는 물론이고 

사민당 지지층에서도 34%만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Steinmo, 

1993: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조세전문가와 노조의 경제학자들은 사민당이 

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금으로 자본가들과 중산층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의존을 간접세로 전환하는 것 밖에 없다고 사민

당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였다. 결국 당시 총리 에어란데(Erlander)는 1958년 총선거 실

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고, 선거결과 ‘역진적’이라는 이유로 판매세의 재도입을 반대

했던 공산당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였다. 선거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사민당은 새로운 

소비세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여 1960년 4.2% 세율의 판매세 재도입을 의회에서 통과시

켰다(Kato, 2003: 64).

재도입된 판매세는 1960년 9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한번 정치이슈화 되었다. 보수당

은 판매세 폐지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의 삭감을 주장하고, 사민당은 복지재정의 확보를 

위해 판매세를 여전히 지지하였다. 판매세 재도입은 스웨덴 사민당이 중위유권자

(median voter)를 놓치지 않으면서 좌파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

책적 선택지였다. 유권자들의 입장은 크게 바뀌어 선거운동 이전에 39%에 불과하던 사

민당 지지층의 판매세 지지는 어느새 66%로 증가하였다(Kato, 2007). 이러한 결과는 기

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판매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사

민당의 주장에 유권자들이 적극 반응한 것으로서 그동안 사민당이 시행한 복지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보여준다. 역진적 소비세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켜 이를 다시 

국민 전체에 재분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처음에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이

후 스웨덴 조세전문가들 사이에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게 되었고, 사민당 정책결정자들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식의 확산경로를 밟았다(Korpi and Palme, 1998).

2010년 현재 스웨덴 총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세가 1969년 도입된 것은 

약 십여 년 전의 판매세재도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판매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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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직접세(소득세 등)와 간접세(소비세 등)의 정책적 교환효과(trade-off)에 주목하

고, 이것이 경제의 왜곡 없이 세입을 증대시키고 직접세에서 간접세로의 전환을 주도하

며 공적부문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Elvander, 1972).9) 실제로 1960년 4%

의 세율로 시작할 때만 해도 판매세가 차지하는 총정부세입 대비 비중은 9.1%에 불과

하였지만, 판매세가 1969년에 10% 세율의 부가세(VAT)로 전환되자 스웨덴의 높은 수

준의 사회보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대규모 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은 

역진적 조세를 활용하여 한창 부상하고 있던 중산층까지 보편적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

시킴으로서 중산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Svensson, 1994), 보편적 복지

를 위한 ‘보편적’ 조세의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2) 보수연립정부의 소득세 삭감과 사민당정부의 역진적 조세 확대

1976년에 집권한 보수 연립정부에게도 조세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그

러나 사민당과 달리 여러 정당들로 구성된 보수연립정부는 조세삭감의 필요성을 공유

하면서도 과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조세삭감으

로 인한 재정적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문제에 합의하기 어려웠다. 이유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중도당, 자유당, 보수당이 자신의 지지층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중도당(center party)은 소비세 삭감을 원했고, 자유당

(liberal party)은 중간층의 세금삭감을 원했으며, 보수당(moderate party)은 고소득자들의 

세금삭감을 원했다(Steinmo, 1993: 183). 모두 자기 지지기반의 조세부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1976년에서 1982년 초까지 보수연

립정부는 가시적인 조세정책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조세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공공지출은 점차 증가하여 1980년대에

는 GDP 대비 60%에 달하였지만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경쟁심화와 경기침체는 계속되

었고, 스웨덴의 높은 한계소득세율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Kato, 2003: 65). 

1982년 이른바 ‘찬란한 밤’이라 불리는 조세개혁은 더 이상의 한계세율 인상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하에 한계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9) 당시 전문가들은 VAT의 세입증대력 만큼이나 VAT의 역진성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VAT제

도 바깥에서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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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표는 개혁이 완성되는 1985년까지 정규근로자의 80%와 납세자 90%에게 50% 

이하의 한계세율을 보장하는 것이었다(Edlund, 2000: 41).

1982년 한계세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제, 조세구간, 인플레이션, 근로유인 

저하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에 대한 정치세력들의 입장은 확연하게 대립

했다. 경제학자와 관료들은 조세인상이 인플레이션과 경제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세

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세회피가 확대될 것으로 믿었다(Agell, Berg, and Edin, 1995). 

우파 역시 개인소득에 부과된 한계세율이 여전히 높고 세입수준도 너무 높다고 비판하

였다(Edlund, 2000: 41). 그러나 사민당 다수와 LO 지도부는 반대로 스웨덴 조세제도의 

문제는 부자와 기업이 너무 세금을 적게 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너무 많이 내고 있

다는 점이 문제라고 믿었다(Hadenius, 1986; Edlund, 1999; Steinmo, 2002).

1980년대 말에 스웨덴의 예산적자가 경제호황기동안 늘어난 세입으로 상쇄되었지

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재정이 구조적으로 개혁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이 90년대 초에 이른바 “세기의 개혁(tax reform of the century)”이 이루어진 배경이

다. 1986년 10월 사민당정부의 재무장관인 펠트(Feldt)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포괄적인 

소득세 개혁방침을 제시하고 조세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펠트는 먼저 노동조합

의 지지를 확보하고 보수야당 중에서 웨스트버그(Westerberg)가 이끄는 자유당과 비밀

리에 접촉하여 개혁안을 추진하였다(Steinmo, 1993: 235; Edlund, 2000: 42). 이렇게 비밀

리에 추진한 사민당의 행위는 우파정당은 물론 공산당의 공분을 초래했지만, 사민당 입

장에서는 분열된 야당 대 사민당의 정당 구도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사민당 집권 중에 자유당의 협력을 얻어 결정된 1991년 조세개혁의 주요 성

과는 급격한 한계세율 삭감, 조세항목의 단순화, 세원 확대였는데, 세금인하로 인한 소

득세 세율 삭감분을 소비세 증가분으로 해결하는 ‘누진적 세율인하-역진적 세원확대 

전략’이라 할 수 있다(Edlund, 2000: 42; Ganghof, 2001: 22; Steinmo, 2002: 850; Kato, 

2003: 66).10) 이에 대해 LO와 사민당의 일부는 크게 반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LO는 의

회에서 투표권이 없고, 보수당 정부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 한 사민당 내 반대파 역시 사

10) 구체적으로 80%까지 높아졌던 최고 소득세율을 51%이하로 인하하고, 기존의 4단계 한계세율구조를 국세 51%
와 지방세 31%의 2가지 구조(two-bracket structure)로 단순화시키며,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하여 자본소득

세율은 고정 30%로 정하고, 법인소득세율은 기존의 57%에서 30%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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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의 개혁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었다.

1991년의 “세기의 조세개혁” 이전의 스웨덴 조세제도는 근로소득과 사회보장기여

세 중심이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성이 높았고, 다양한 조세특례로 법인세는 상

대적 부담이 적었으며, 사회보장기여세가 높은 편이었고, 부가세(VAT)가 계속 확대중

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1991년 조세개혁을 계기로 크게 변화한다. 누진적 근

로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대신에 부가가치세의 기준세율을 25%로 인

상하였고, 서비스 활동 전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원을 확대하였으며, 대부

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세 부담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최대한 저세율 

적용을 제한하여 조세중립을 지키고자 하였다(Steinmo, 2002; Kato, 2003).

스웨덴의 세입의존은 개인소득세 중심에서 자본소득과 VAT중심으로 전환되고 있

었다. 1991년 조세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사민당이 물러나고 보수연립정부가 집권한 

1991년이지만 실제 이 법안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법안통과를 위한 선행작업을 마친 것

은 사민당이란 점에서 사실상 사민당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삭감분은 

GDP 대비 6-7%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손실분의 40%는 자본소득 세입으로, 

30%는 VAT 세입으로, 15%는 개인소득세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해결하였다. 1991년 개

혁이전 개인소득세가 GDP 대비 21.4%였지만 개혁이후인 1995년에는 17.5%로 떨어졌

다. 이러한 극적인 세입의존구조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은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Agell, Englund, and Sodersten, 1996:645).

2) 프랑스의 역진조세 개혁과정

(1) 동거정부의 CSG (보편적 사회기여세)도입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정치제도만큼이나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며 매우 독특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11) 예컨대 1965년 총세입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인 34.7%에 비

11)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이원정부제일뿐 아니라 의회와 대통령이 직선제 형태로 개별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소속인 이른바 ‘동거정부’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결과 미테랑 대통령과 동거정부기간동안 자크 시락총리는 국영기업 민영화나 복지축소와 같은 보수주의적 정

책들을 채택하였으며 시락 대통령과 동거정부기간동안의 죠스팽은 건강보험제도 등 재분배정책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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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단지 15.9 %에 불과했고 조세개혁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0년에도 OECD 대비 소득

세 평균이 37.1 %일 때, 프랑스는 16.1%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도 프랑스는 종합소득과세(comprehensive income taxation)를 채택하여 개인소

득세를 인상하려는 노력 대신 대부분의 세입을 소비세와 사회보장료와 같은 역진적 조

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북유럽 국가들 다음으로 높은 사회보장지

출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복지재정을 뒷받침해주는 조세수단은 부가세

와 CSG(보편적 사회기여세,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 그리고 사회보험료이다. 

프랑스의 부가세는 다른 국가들보다 30년이나 앞서 1954년에 도입되었으며 1968년 전

면적으로 개혁되어 EC 국가들의 VAT 모델이 되었다.12) 프랑스도 스웨덴과 유사하게 

보수정부 통치하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장지출을 유지해왔지만 스웨덴이 높은 

소득세 및 소비세에 의존해온 것과 달리 낮은 누진적 소득세(높은 역진적 조세)에 의존

해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프랑스의 정치적인 대립은 사회계급적인 구분을 토대로 

하는 좌, 우파 간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었다. 1970년대의 경우, 이데올로기

적인 대립의 초점은 급진적 개혁주의 프로그램에 기초한 공산당과 사회당의 좌파연합

과 보수적인 중도 우파 정당들 사이의 대립에 있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주로 사회당 

정부의 개혁이 강하게 추진되었고, 1986년에 의회다수를 장악한 우파는 이전의 개혁을 

원상복귀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이전의 좌-우 간 정치적 대

립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현상이 발생한다. 좌파와 우파의 주요 정당들

이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정책간 차이가 사라지고 모두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새로

운 정치 경제(탈규제, 긴축재정, 작은 정부 지향)와 새로운 유럽(EU)을 받아들이고 있었

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정책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며 1980년대 프랑스가 처한 상

황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1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 주도의 좌파연합은 제5공화국 수립이후 최

초로 집권에 성공하게 되고 오랜 우파정권하에서 형성된 사회, 경제정책을 재편할 기회

12) 프랑스는 1차대전 이후 재정수요가 급증하자, 자본 또는 소득에 대한 세금 보다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

세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1917년 기존의 지불세를 폐지하고 1920년에 판매세를 도입하여 16년동안 시행

하였다. 이후 판매세는 1924년에 단일세, 1936년에 생산세, 1954년에 부가세로 명칭이 변화되어 왔다(안창남, 
20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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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사회당의 미테랑(Mitterand) 정부는 좌파의 정파성을 반

영하여 대폭적인 복지 확대정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사회경제정책은 

환율위기라는 장벽에 부딪혀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13) EMS에 고정된 환율로 인해 프

랑스 수출부문은 가격경쟁력이 낮아졌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차 석유파동까지 겹치면서 경제불황은 더욱 악화되었다(이재승, 2004: 176).

이러한 경제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두 차례나 평가절하를 실시하고도 가시적인 성

과를 보지 못한 프랑스 미테랑은 1983년 강한 프랑화 정책으로 180도 선회한다. 강한 프

랑화 유지는 1980년 후반으로 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80년대 이

후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집권하는 상황에서도 강한 프랑화 정책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강한 프랑화정책은 높은 정치적 희생을 동반했다. 우선 환율안정과 인

플레이션 억제에 기반한 긴축정책은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고 고금리정책은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강한 프랑화 유

지정책은 고용, 성장, 복지 등 정치적으로 유리한 다른 정책목표들과 상충할 수밖에 없

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의 좌파와 우파정부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들은 강한 

프랑화정책의 시행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좌, 우파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이재승, 2004: 178-180).

1980년대 이후의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기존의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랑스가 선택한 것은 새로운 조세의 도입이었다. 그동안 프랑스 조세수준은 

공공지출의 재원 조달을 위해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사회보험료의 증가비율이 크

게 두드러졌다(Kato, 2003).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이나 스웨덴과 비교해서 낮

은 예산적자를 가진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로 분류되었던(Jallade, 1988), 프랑스는 1990

년대에는 다른 EU국가들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로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프랑스 정

부가 사회보장적자를 재정지원할 수단으로 믿고 있었던 부가세는 EU 회원국들의 VAT

세율의 조화(harmonization)규정에 부딪혔다. 어쩔 수 없이 프랑스는 33.5%까지 올랐던 

높은 부가세 세율을 1991년에 22%로 줄임으로써 EC의 평균세율인 18.6%에 근접하게 

되었고(Kato, 2003), 고민 끝에 프랑스만의 새로운 사회보장세금인 CSG를 도입하기로 

13) 환율위기는 유럽통화제도(EMS)하에서의 환율유지와 좌파정권의 팽창적 경제정책의 불일치라는 조건에서 촉

발되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초기에 시행한 개혁조치들은 여타 독일 등 EMS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기조

와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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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금이 기존의 사회보험료를 대체해줄 것으로 확신했다.

CSG가 비록 “소득”에 부과된다 할지라도 누진율을 가진 기존의 소득세와는 확연

히 구분된다. 또한 CSG를 기여금이 아닌 조세로 정의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보험료가 정부의 법령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CSG의 세율인상은 다른 조세와 마찬

가지로 의회에서 결정된다. 둘째, 프랑스 정부가 CSG를 기여금이 아닌 조세로 정의하

면서 기존 소득세와 구분하고 있다. 셋째, OECD국가의 조세통계에서 CSG는 사회보험

료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분류된다.

사회당이 1988년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 모두에서 승리하면서 1차 동거정치14)가 

2년 만에 끝나고 사회당의 로카르드 정부(Rocard)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 수당과 같은 

대체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상속소득 등 모든 소득에 1.1%를 과세하는 CSG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1991년 통과시켰다. 통과하기 전까지 사회당 내의 재무부장관 피

레 베리고보이와 파이우스(Beregovoy and Fabius)가 이끄는 사회당 의원들 일부가 CSG

에 반대했지만 미테랑과 로카르드 총리의 지원하에 정부안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CSG가 의외로 쉽게 통과된 데는 프랑스 관료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CSG는 사회보장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소득세이다. 통상적으

로 재정당국은 당국의 재량세를 줄이는 목적세를 좋아하지 않는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는 시행되지 않는 이 목적세를 프랑스 재무부도 처음엔 반대했었지만 지지로 돌아선 이

유는 CSG가 그동안 사회적 파트너(즉 사용자와 노동자)의 영향력 하에 있던 사회보장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증대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조는 사회보장적자가 비

기여 급여를 사회보험료로 충당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그 책임을 돌

려왔다(Palier, 2001:12). 따라서 비기여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CSG가 정부에 의해 제안

되었을 때 노조가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후 2차 동거정부의 보수당 발라뒤르(Balladur) 총리는 1994년에 CSG 세율을 기존

의 1.1%에서 2.4%로 인상시켰고 쥐페 총리는 2.4%를 3.4%로 인상하였다(Levy, 2001). 

14) 1958년 5공화국 성립 이후 3번의 동거정치 상황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1986-1988년 미테랑 대통령과 시락 총

리가 집권하던 시기이고, 두 번째는 1993-1995년 미테랑 대통령과 발라뒤르 총리가 집권하던 시기였으며, 세 번

째는 1997- 2002년 시락 대통령과 죠스팽총리가 집권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2000.9.24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임기가 각각 5년으로 동일해지고,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를 거의 같은 시기에 치르게 되어, 동거정부 출현 

가능성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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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발라뒤르는 추가징수된 1.3%를 노인복지 연대기금(solidarity fund for old-age 

provision)으로 사용목적을 정하고 소득과세대상에서 세금공제가 되도록 만들어 CSG

를 더욱 역진적인 특성을 갖도록 변경시켰다(Kato, 2003:101).

1995년 자크 시락(Jacques Chirac)이 미테랑의 후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의 최

우선과제는 EMU의 가입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프랑스 예산적자를 줄이는 것이라 발

표하고 같은 보수당의 쥐페(Juppe)총리에게 ‘사회보장개혁안’을 제출토록 하였다(Levy, 

2001:269). 프랑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개혁이라 불리는 쥐페의 계획안에는 공

무원 연금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대규모 삭감, 보편적 건강보험 도입, 가족

수당 동결 및 이후 과세대상화, 건강보험 재정을 기여식에서 과세방식으로 전환, 사회

보장 누적부채 상환을 위한 새로운 조세(RDS) 도입,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노조측의 영

향력 축소, 사회보장예산의 의회 의결 제도화 등 노동조합의 이해에 반하는 논쟁의 여

지가 많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다(Bouget, 1998; Steffen, 2010).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자기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회보장급여를 

삭감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에 분노하여 1995년 12월 거센 총파업으로 대응했다.15) 특히 

쥐페 계획안은 노동조합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히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당의 반응이 흥미롭다. 초기에

는 분열된 반응을 보이다 이후에는 계획의 내용보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

의 태도를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계획안이 수년전부터 사회당이 주장하던 내용

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Bonoli, 2000).

쥐페의 개혁안에 대한 반대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자, 개혁안의 몇 가지 핵심 사

항을 수정하였다. 소득세 개혁안은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공공 부문 노동

자들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사회보장 체계의 개혁안은 양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쥐페 총리는 부가세를 

18.6%에서 20.6%로 올리고 CSG를 2.4%에서 3.4%로 올렸다. 사회보장 지출을 억제하

15) 1995년 파업은 프랑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락의 선거공약 번복에 따른 불만과 

관련이 깊다. 프랑스는 1995년까지 탈규제와 민영화, 고금리 정책, 프랑화 강세, 그리고 사회 보장비 삭감을 일관

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락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 '변화'를 약속했고 그 공약 덕분에 선거에서 승

리할 수 있었지만 불과 취임한 지 한달만에 약속을 번복하고 기존의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

다. 시락이 1995년 9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동결을 선포하자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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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조세만 늘리는 정부와 정책에 대해 결국 1997년 프랑스 유권자들은 보수당의 쥐페

를 거부하고 죠스팽이 이끄는 사회-녹색-공산당 연합에 기회를 주어 시락 대통령과 죠

스팽 총리의 3차 동거정부가 시작되었다.

(2) 사회당 죠스팽 정부의 역진적 조세 확대

1995년 가을의 프랑스 파업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독 약한 프랑스 노조로부터 

예상치못한 사회보장급여삭감에 반대하는 극적인 시위였다. 이 시위에서 사회보장급

여를 보장하라는 구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대중의 반대는 프랑스 국민들의 사회복지

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들은 높은 조세 부담을 감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급여를 지지했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1996년에 프랑스 GDP 대

비 총세입은 기록적인 45.7%에 가까웠음에도 사회보장적자는 486억 프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회보장적자와 일반예산적자의 합계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의 마스트리히트 단일화폐 수렴 기준에서 요구하는 3% 상한을 넘어 4%정도로 높았다

(Kato, 2003:103).16)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과 공평(equity with effciency)을 타협시키고자 했던 사회당 죠

스팽 총리는 높은 사회지출을 강조하는 좌파적 특성과, 낮은 조세수준 및 긴축재정을 

유지하려 하는 신자유주의적 우파의 특성 사이에서 제3의 복지개혁을 시도한다. 구체

적으로 죠스팽 정부는 우파와 마찬가지로 예산적자를 줄이고자 했는데 큰 차이점은 그

것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CSG로의 이전이나 부유층이 

누리던 아동급여의 축소와 같이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이루려 했다는 점이다

(Levy, 2001:271)17).

또한 EMU 가입자격 획득을 위해 정부지출을 통제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능

한 복지지출과 조세개혁을 연계시켜 긴축비용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담시키고 중,저

16) 1991년 12월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MU의 이행에 있어 3단계 접근을 취했는데, 이중 3단계에서는 EMU
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물가, 재정, 금리, 환율 등 4가지 경제수렴기준을 규정하고 있

다. 이중 재정기준에서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재정적자가 경상 GDP 대비 3% 이내

이고, 누적채무는 경상 GDP 대비 60% 이내여야만 한다.
17)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수당 조정이다. 소득조사를 도입하여 35만프랑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들을 가족수당 대

상에서 제외시키고 아동케어를 위해 가정부를 고용한 가구들에게서 조세공제를 절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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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였다. 조세구제(tax relief)는 전통적으로 우

파와 관련된 정책테마임에도 죠스팽 정부가 선택한 이유는 좌파 지지층에게 일종의 혜

택을 제공하고 싶어도 마스트리트 적자 기준 때문에 지출을 늘릴수도, 조세를 줄일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남은 해법은 조세부담을 저소득층으로부

터 고소득층으로 전가시키는 세입중립(revenue neutral)적인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죠스팽은 사회보험료에서 소득세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어 1998년 모든 종류의 임금, 상

속, 투자, 저축 등에 대한 CSG 세율을 3.4%에서 7.5%로 대폭 인상하였다(Bouget, 

1998:162). 대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늘어난 CSG 세입은 그동안의 건강보험료 5.5%중 

4.75%를 대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임금노동자가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는 0.75%가 

되었고 공무원이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4.75%는 0가 되었다(Levy, 2001:274-75). 그리고 

남은 CSG의 2.8%는 퇴직자와 실업자들의 건강보험기여금 3.8%를 1%로 인하하는데 

사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 새로운 과세가 소득세원에서 공제가능하도록 하였

다(Kato, 2003:104).18)

죠스팽 정부의 조세개혁은 재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평균노동자들에게 

구매력의 1.1%이익을 안겨주었고, 반대로 자산이나 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에 대해

서는 조세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0년 3월 정부는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500억 프랑이 더 증가될 것이라 밝혔다. 프랑스 시민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과세되고 있다는 우파의 비난에 대해 죠스팽은 초과이득 중 400억 

프랑은 저소득층 조세삭감에 사용될 것이며, 단지 100억 프랑만 새로운 지출로 사용될 

것이라 발표했다(Levy, 2001:275)19).

프랑스의 복지와 조세개혁을 둘러싼 정당정치는 긴축과 축소의 접근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비록 좌파와 우파가 같이 균형예산을 추구하였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을 택하였다. 보수당의 발라뒤르와 쥐페정부는 전체 일괄적인 사회보장 자격

조건의 축소와 역진적 조세의 증가(VAT와 CSG)를 결합시켰다. 반대로 죠스팽 정부는 

18) 미테랑 대통령 하에서 로카르드 사회당 총리는 CSG를 도입할 때 건강보험기여금을 대체하고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소득세원에서 공제되지 않는 높은 6.77%의 CSG를 만들려고 했는데 6년이 지나 소득세원에서 공제

가능해진 점만 제외하면 로카르드의 제도 도입취지에 가깝게 실현된 셈이다.
19) 대략 200억 프랑은 두 번째 낮은 소득구간의 사람들을 위해 거주세와 세율 삭감에 활용되고 다른 200억 프랑은 

역진적 부가세를 20.6%에서 19.6%로 줄이는데 사용되었다.



복지국가와 역진적 조세의 정치: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부가세와 보편적 사회기여세(CSG)의 개혁과정  227 ●

지출측면에서 고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삭감(가족수당 등)하거나 의사 진료비 및 

약품가격의 상한제 등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적 복지개혁을 시행하였다. 조세측면에서

도 죠스팽 정부는 CSG를 임금노동자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자산과 자본으로

부터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증가시켰다. 특히 첫 두 개 조세구간에 속하는 

소득의 세율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구제에 집중하였다.

3) 일본의 역진적 조세 개혁과정

(1) 자민당 정부의 거듭된 간접세 도입 실패

일본은 OECD 어느 국가보다도 재정규율이 강하고, 조세수준이 낮으며, 공공지출 규모

가  작은 국가로 유명하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높은 수

준의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 일본은 OECD 국가 평균의 두배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

루면서도 공적지출을 억제해왔다.20) 민간저축 독려와 민간소비 감소, 수출지향 산업 촉

진을 위하여 관대한 세금공제와 조세감면을 확대하면서 전체 조세부담은 최소화되었다

(Dewit and Steinmo, 2002).21) 이러한 강한 예산통제의 배경으로 강력한 국가제도 혹은 

국가관료가 지목된다(Pempel, 1979; Savage, 2000; Johnson, 1982; Thurow, 1992; Calder, 

1988). 조세정책은 생산적인 수출부문에 경제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일본정부(자민

당과 엘리트관료들)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강한 국가’의 전후 재정균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일본재정은 60

년대말 까지만 해도 국채의존비율이 10%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건실했지만, 70년대 

초반 오일위기 이후 재정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고도성장하에서  자민당의 지지기반

인 농민, 자영업자 등의 이익을 위한 정부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자민당은 경제성

장의 둔화에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

했으며 그 결과는 재정지출 압박이었다(Curtis, 1988:47-47).

프랑스와 같이 이러한 재정지출압력과 경제불황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국채발행으

20)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조세부담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1/3이 적은 GDP의 20%미만 수준이었다.
21) 존슨(Johnson)은 이를 ‘자본축적의 조세제도’라 지칭했는데 일본은 이를 통해 과세분야에 대한 통제를 집중시

키고 이를 민간저축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했다(Johnson, 1982:2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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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다. 이같은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엘리트들이 주목한 정책이 

바로 일반소비세 도입이었다. 하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일반소비세 도입에 일본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은 많은 애로를 겪었다. 일본은 중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의 특성상 정책

이 선거이슈가 되기 어렵고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유독 조세제도만큼은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게 나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세헌, 2007). 특히 부가세 도입 제안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결정된 1988년

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적 재

정정책을 추구하여 재정상황을 심각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일본 국민들은 새로운 

조세도입이나 조세인상이 예산균형과 복지재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Ide and Steinmo, 2009:119-120).22)

1970년대 말 일본 재무성은 일본이 점차 고령사회가 되어간다는 점, 더 이상 지난 

20년간 누려온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소득세 확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부족하고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들은 오히려 세금인하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었다(Ide and Steinmo, 2009). 결국 해결책은 유럽의 경험처럼 일반소비세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본격적으로 일반소비세 도입을 제기한 것은 후쿠

다 정부였다.23) 1977년 10월 후쿠다 정부의 세제조사위원회는 현행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해서는 대규모 세입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의 소비지출에 폭넓

게 과세를 하는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소비세 도입 문제를 공식적으

로 제기하였다.24) 하지만 이러한 세제조사위의 제안을 정작 후쿠다 총리는 묵살하였는

데, 그 이유는 첫째, 자민당 총재 공선이 78년 12월말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점, 둘째, 

1979년 말에 중의원을 해산하여 총선거 실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후쿠다 총리

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에게 인기없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

22) 이 신뢰의 문제는 이후 일본의 조세개혁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국민들은 유럽과 같은 관대

한 복지제도가 미흡한 조건에서 일본 국민들이 증세를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

았다. 이데와 스타인모는 미국이 낮은 조세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들이 미국정부가 그 돈을 올

바르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지 않거나 조세부담이 공정하게 할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Ide and Steinmo, 2009).
23) 일본 재무성(MoF)는 일본에서의 실제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70년대초에 EEC국가들의 VAT를 연구해왔다. 이후 

예산적자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적자채권(deficit bonds) 발행을 경험하면서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VAT를 세율상의 작은 변동만으로도 막대한 안정적 세입을 보장해주므로 매력적인 세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4) 간접세 도입 논의는 1950년대부터 있었지만, 주로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의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논의되었

다. 일본에서 재정재건을 목표로 소비세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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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세헌, 2007).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새로운 세제가 정식으로 정치과정에 오르고 정치쟁점화 

되는 시기는 후쿠다 총리의 후임인 오히라 총리 때였다. 1978년 12월 총리에 취임한 오

히라도 처음에는 전임 후쿠다 총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제의 창설에 소극적인 자세

를 보였으나, 이후 대장성과 세제조사위의 주장에 자극을 받아 점차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세개혁을 추진할 의중을 갖게 되었다(김기석, 1998). 오히라 총리는 

1979년 1월말 내각회의에서 정부의 당면한 긴급과제가 재정재건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일반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를 도입할 의향임을 밝혔다.25) 그리고 세제위

는 구체적으로 모든 상품과 용역의 거래에서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5%를 부

과하는 일반소비세를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일반소비세 도입을 대하는 이익집단들의 

태도는 말 그대로 집단이기적인 것이었다. 즉 경영자 단체들은 그 부담이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지워진다면 재정적자 문제를 새로운 세금 도입을 통해 해소하려는 자민당 

정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재정적자를 조세의 인상에 의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초기에는 새로운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은 상

태에서 누구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총선거가 다가오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26) 새로운 소비세 도입으로 조세부담을 

안게 되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재계, 노동계, 상공업자, 야당 등이 반대운동을 전개하였

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반대가 심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상된 세액을 제품가격에 반

영하여 소비자에 전가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김기석, 1998). 국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에 직면하

자 야당은 물론 자민당 의원들도 일반소비세 문제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하

여 강하게 반대하였다(하세헌, 2007).

결국 총리는 투표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10월 7일 일반소비세의 철회를 발표하고 

25) 오히라는 과거 대장성(현 재무성) 수장으로서 그리고 자민당 사무총장으로서 70년대 일본 적자채권 발행에 깊

이 관련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자재정 해소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하세헌, 2007). 
26) 당시 제안되었던 세제개혁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 및 수입업자, 단 

연간 매상 2,000만 엔 이하의 업자는 면제, 둘째,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자는 매상, 수입업자는 거래가격, 셋째, 세
율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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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제를 소비세 도입 없이 해결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선거에서 패

배하여 512석중 248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선거패배 원인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VAT를 도입 시도 때문이었다. 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79년 10

월 총선 이후 의회는 “일반소비세를 통한 세입증대에 의존해서 적자채권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재정재건(fiscal reconstruction)’ 합의안을 발표하였고(Kato, 2003:173), 이후 7

년 동안 부가세 문제는 정치의제에서 제외되었다.

오히라 이후 총리로 선출된 젠코 스즈키는 ‘증세 없는 재정 재건’ 차원에서 일반소

비세와 같은 세금인상 대신 긴축을 통해 적자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 적자채권을 발

행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1983년 스즈키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된 

나카소네도 첫 임기(1982-1984)동안 전임 스즈키 내각이 내세웠던 ‘증세없는 재정재건’

이라는 정책기조를 계승하여 재정을 증대시키지 않고 복지지출도 억제하였다(Calder, 

1988, 김기석, 1998). 그러나 1986년 7월 6일 실시된 중, 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중의원의 

512석중 300석과 참의원의 126석중 72석을 차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자 태도가 

돌변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대규모 간접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동시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자 그 여세를 몰아 1986년 12월 조세개혁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27)

매상세라는 명칭의 소비세 도입안을 1987년 1월 내각회의를 통과시키자 다시 소비

세 도입 반대운동이 가열되었다. 반대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매상세 도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었다. 1987년 2월에 유통업자, 중소기업, 제

조업자,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 반대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의 성격을 가지는 ‘세제국

민회의’가 결성되었고, 매상세가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직후인 1987년 1월에는 사회당, 

공명당, 민주사회당, 사회민주연합의 4개 야당이 국회 내의 공동투쟁조직인 ‘매상세 분

쇄 투쟁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노동단체에서도 공동투쟁조직을 결성하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전일본노동조합총동맹 등 노동 5단체가 ‘매상세 저지 

투쟁본부’를 동년 3월에 발족하였다(하세헌, 2007).

이렇게 매상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4월 12일 통일지방선거가 실시

27) 정부가 이때 추진한 간접세는 일반소비세와 마찬가지로 물품판매의 각 단계마다 5%의 세액을 부과한다는 내

용이었다. 이 외에도 계획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삭감, 소액저축에 대한 조세감면의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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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자민당의 참패였다. 마침내 자민당정부는 모든 조세

법안을 보류하였다. 1979년 오히라 총리의 실패에 이어 나카소네의 시도 역시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2) 낮은 세율의 부가세 도입과 저복지 구조

나카소네 정권에서 실패한 간접세 도입 과제는 후임인 다케시다 노보루 총리에게 넘겨

졌다. 그는 나카소네 정권하에서 매상세 도입추진 당시 대장대신을 맡았던 인물로 대형

간접세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28) 다케시다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대형간접세는 

소비세로 불렸다. 특이하게도 다케시다의 소비세 도입 시도는 매상세 도입에 대한 사회

적 반대가 최고조에 달하였던 시기로부터  불과 1년 반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통과되었다. 1년 반 만에 일본 국민들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도록 

만든 배경에는 다케시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즉 다케시타 정부는 이전 정부

와 달리, 이해당사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사전 협의를 거

쳤으며, 이익집단들이 수용하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세제개혁안을 대폭 

수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의 소비세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

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29)

그러나 전격적으로 소비세가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위와 같은 점 외에도 야당

의 분열이라는 정치지형적 조건이 큰 작용을 했다. 이전에 일반소비세와 매상세가 도입

되지 못한 것은 사회적 반발의 탓도 있지만 국회 내 야당들의 단결과 반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 사이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구분되었다. 즉 통일지

방선거에서 사회당의 그늘에 가려 별다른 이득을 올리지 못한 데다 야당의 공동투쟁이 

사회당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라 판단한 민사당이 제일먼저 입장 변경하였다. 장기적

28) 이런 이유 때문에 나카소네는 3명의 차세대 지도자중 다케시타를 후계자로 지목하였다(Muramats and Mabuchi, 
1986). 다케시타는 본래 다나카파의 구성원이었으나 다나카가 파벌내 세대교체를 억누르기 위해 자신의 파벌구성

원을 자민당 총재나 총리에 추대하지 않고 다른 파벌에 건네주는 관례가 있어 반기를 들고 독립파벌을 만들어 나갔

다(Curtis, 1999).
29) 총리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세제개혁 목적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준비에 있음을 적극 알렸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강조는 세제개혁에 대한 반대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뒷받침이 되었다(하세헌, 2007). 구체

적 내용에 있어서는 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하여 소비감소의 우려를 최소화하였으며, 사업소득신고방식에 

일정부분 탈세의 여지를 남겨놓았다(김기석, 1998; Muramats and Mabuchi,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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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형성도 염두에 두고 있던 민사당은 자민당과 타협노선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공명당도 법안수정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방향으로 선

회함으로써, 끝까지 반대를 주장한 것은 사회당과 공산당 뿐이었다(하세헌, 2007).

일본 자민당 정부의 오랜 소망이었던 소비세 법안은 다케시다의 노력과 야당의 분

열로 1988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다음해인 89년 4월 1일부터 세율 3%

의 소비세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곧 리쿠루트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리쿠르트사로부터 주식을 구입하거나 정치헌금을 받은 의원들이 주로 소비

세 개혁을 앞장서 추진했던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동안 잠복해있던 반소비

세 정서가 분노로 표출되었고, 1989년 4월 소비세 시행을 전후해서 反소비세 여론은 최

고조에 달하였다. 새로운 조세부담 증가의 우려와 함께 이 새로운 세제를 제안한 정권

에 대한 불신감도 덧붙여졌다. 이러한 상항에서 당초 소비세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던 

민사당과 공명당도 리쿠르트문제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소비세 절대반대를 표명하면

서 야당연합이 부활하는 형국이 되었다.

결국 다케시다 총리가 소비세 시행 직후인 89년 4월 사임하고 우노 소스케가 후임

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실시된 1989년 참의원 선거는 소비세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소비세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선거

에서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굴욕적인 패배를 겪게 

되었다. 뒤이은 2월 18일 중의원 선거에서도 소비세 반대 입장 덕분에 여론의 지지를 받

아오던 사회당에게 제1당을 넘겨주더니 결국 1993년 여름, 55년체제 이후 38년간 정권

을 독점해온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중단되고, 7개 야당의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되

었다. 소비세 이슈가 자민당 붕괴의 유일한 요인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신임 총리가 된 일본신당의 호소카와는 소비세율 인상을 바라는 대장성의 압력, 

이에 반대하는 여론, 세율인상이 소비위축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는 경제계, 무역마

찰 완화를 위해 소비세의 대폭 감세를 요구하는 미국 등 서로 다른 요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감세를 할 수 없다며 압박해오는 재무성 관료

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후 3%의 세율을 7%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게 된다. 비자

민당 연립정부는 당초 신설 조세의 사용처를 사회복지분야에 한정하고자 했으나 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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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무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Curtis, 1999).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1994년 초 소비세

를 둘러싼 갈등을 또다시 야기했고 결국 비자민당 연립정부는 1년도 채 안 돼서 붕괴되

었다.30) 호소카와의 비자민당 연립정부가 붕괴되자 이번에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중심

이 되어 1994년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총리로 하는 자민-사회-사키가케 연립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소비세율 3%를 5%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가

결시켰다. 사회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소비세 반대의 선봉에 있었는데 총리자리를 차지

하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의 시행일을 1997년 4월로 정한 이유는 재직 중 소비

세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려는 비난회피(blame 

avoidance)전략으로 보인다.

4.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역진적 조세 개혁과정과 결과  비교

스웨덴은 전형적인 사민당 지배적 정치지형하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재분배가 제도화

된 복지국가로서, 높은 소득세와 전체적으로 높은 조세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에 일본

은 자민당의 우파지배적 정치지형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여 조세수준이 낮고 공공

지출도 낮은 저조세‑저복지국가의 유형을 보여왔다. 그리고 프랑스는 북유럽 다음으로 

높은 사회복지지출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이하게 낮은 소득세와 높은 소비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도 이원정부제와 동거정치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를 갖추

고 있었다.

이처럼 3국의 상이한 정치경제적 배경하에서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집권정당들은 

공통적으로 부가세와 CSG 같은 역진적 조세를 도입하고 확대하였지만, 각국의 집권정

당이 부가세나 CSG와 같은 역진적 조세를 선택하게 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아래와 같이 상이했다.

30) 사회당이 연립정부 탈퇴로 위협하고 연립내 사키가케 수장인 다케무라 관방장관도 도입반대를 주장하자 결국 

곧바로 다음해 소득세와 주민세 등에서 6조엔을 감세하고 소비세율 인상은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여 극도의 혼선

을 보였다(Curti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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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진적 조세 개혁과정 비교

스웨덴의 사민당이 판매세의 재도입과 부가세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인 당시의 과중한 

소득세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민당

은 공산당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판매세를 폐지하고 매우 누진적인 소득세를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정치지형이 유리하게 변화되자 다시 판매세의 재도입을 추진하였다. 당

시의 과중한 소득제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재도입 

이유였다.

좌파지배적인 정당지형의 스웨덴에서 사민당은 때로는 보수연립정부의 비토행위

자(veto player)로서, 때로는 집권정당으로서 조세개혁과정에서 과감한 정치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사민당은 항상 긴장을 유지시켜준 공산당과 복지지출을 반대하는 우

파정당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보내준 사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판매세 재도입

과 10%의 부가세 전환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부가세가 사회보장에 필요한 대규모 공공

지출을 감당하는 ‘보편적 조세’로서 사민당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연계시켜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

프랑스의 동거정부가 보편적 사회기여세(CSG)라는 독특한 역진적 조세를 도입하

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른 EU 국가들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EU의 

규정 때문에 VAT를 인상할 수도, 그렇다고 기존의 높은 복지수준을 급격히 낮출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내부에 강한 비토행위자를 두고 있는 ‘불편한’ 동거정부와 어느 한쪽

도 주도적이지 못한 보수당과 사회당의 균형적 체제하에서 재정긴축과 규제완화 등 많

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CSG의 도입이나 세율인상과 관련해서 정

당 간 정책적 차이점은 크지 않았다. 근로소득, 금융소득, 대체소득 등 모든 소득에 1.1%

를 과세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세을 도입한 것은 사회당 로카르드 정부였지만 2차 동거

정부의 보수당 발라뒤르 정부는 1.1%세율을 2.4%로 인상하였고 역시 보수당의 쥐페는 

다시 3.4%로 올렸다. 이후 사회당의 죠스팽 정부는 7.5%로 두 배 이상 대폭 인상하였다. 

한편 프랑스 총리는 노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CSG를 설계할 수 있었다. 



복지국가와 역진적 조세의 정치: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부가세와 보편적 사회기여세(CSG)의 개혁과정  235 ●

전통적으로 조직적 분열을 지속해온 프랑스 노동세력은 정당정치와 깊게 연계되지 못

해 조세개혁과정에서 그다지 가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그만큼 국가의 주도적 역

할은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31) 프랑스의 CSG 도입은 지출규모(GDP 대비)

와 재정조달방식(조세냐 기여금이냐)에 기초한 유럽복지국가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중

대한 변화로서 보놀리와 팔리어(Bonoli and Palier, 1998)가 ‘프랑스 복지국가는 비스마

르크 유형에서 베버리지 유형으로 변화했다’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일반소비세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보다 급증하는 재정적자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막강한 재무성의 의지 때문이었다.32) 일본 자민당은 1970년대 

경기불황시기 국채발행이 재정위기 상황을 초래하자 세율상의 작은 변동만으로도 막

대한 세입을 보장해주는 매력적인 부가세를 주목하게 되었다.

스웨덴과 정반대로 우파인 거대 자민당이 분열된 야당과 경쟁하는 일당우위적 정

당체제하에서 소비세 도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처음으로 일반소비세를 검토

한  후쿠다 정부 이후 오히라 정부, 나카소네 정부 등 많은 정권이 소비세 도입을 시도

하다 각계각층의 저항에 직면하여 선거에서 대패하였다. 다케시다 정부에서 겨우 도

입을 이루었지만 역시 뒤이은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에 패배하고, 결국 1993

년에 자민당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비자민당 연립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 역

시 소비세를 둘러싼 갈등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재등장한 자민당이 그동안 소비

세 도입에 반대하던 사회당과 손잡고 ‘자민-사회-사키가케 연립정부’를 수립하여 소

비세율을 기존의 3%에서 5%로 인상하는 법안을 어렵게 의회에서 가결시켰다. 그나

마 일본에서 소비세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재무성과 야당의 분열 덕분이었

다. 일본 재무성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모든 정권에 소비세 도입을 건의하고 집요

하게 설득하였으며, 민사당과 공명당이 자민당과 타협노선으로 선회하였다.

31) 프랑스는 서구사회에서 노동조합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다양한 노동조합들을 성향별로 보면, 노동총연맹

(CGT)는 공산주의 성향의 집단이고 노동자의 힘(FO)는 1947년 CGT에서 탈퇴한 비공산주의 성향의 분파로서 

종종 CGT-FO라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기독교노동자동맹(CFTC)은 카톨릭 연합단체이고 프랑스민주주의노동

연맹(CFDT)은 CFTC에서 탈퇴한 비종교적 분파이다. 프랑스사무직총연맹(CFE-CGC)은 사무전문직노동자들

을 대표한다(Bonoli, 2000).
32)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130%를 넘는 채무를 남기며 엄청난 팽창률을 기록했다(Dewit and Steinm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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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득세
(1000)

소비세(5000) 사회보장기여
금(2000)

역진적 조세
(5000+2000)

GDP대비 
조세수준

GDP대비
공공지출부가세 특소세 계33)

1970 54.2 10.3 16.3 28.2 14.9 43.1 37.8

1975 50.5 12.0 10.7 24.3 19.5 43.8 41.3

1980 43.5 13.4 9.2 24.0 28.8 52.8 46.4 27.1

1985 42.2 14.0 11.6 26.6 25.0 51.6 47.4 29.5

1990 41.6 14.9 9.2 25.0 27.2 52.2 52.3 30.2

1995 39.3 19.4 8.3 28.1 27.6 55.7 47.5 32.0

2000 40.9 16.9 7.0 24.6 26.4 51.0 51.4 28.4

2005 39.1 18.3 6.8 26.1 26.7 52.8 48.9 29.1

2010 35.6 21.3 6.8 29.1 25.0 54.1 45.5 29.8

2) 조세구조 및 조세수준과 역진적 조세의 역할

스웨덴, 프랑스, 일본에서 집권정당의 전략에 따라 추진된 역진적 조세개혁은 기존의 

조세구조와 조세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아래의 [표 1]은 스웨덴의 총세입 대

비 주요 조세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준 및 공공지출비중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1]은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의 1970년대 이후 증감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주

목할 부분은 1970년에 54%이던 소득세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되면서 2010년 현재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부가세 도입 이후 부가세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부가세로 전환한 직후인 1970년에 10.3%이던 부가세 비중은 

1995년에19.4%, 2010년 현재는 21.3%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 비중이 줄어든 만큼 부

가세 비중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소비

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특소세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스웨덴의 총세입 대비 주요 조세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준 및 공공지출비중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2012)에서 정리.

1976년 보수연립정부 집권 당시 23%이던 소비세는 2010년 현재 약 29%의 총세입 

대비 조세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가세 비중은 증가했지만 특소세 감소 때문에 전체 

33) 소비세 합계는 부가세와 특소세 외에 다른 재화와 용역에 관한 기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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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비중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진적 조세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보

장기여금의 증가 때문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률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역진적 조세로 분류된다. 소비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역진적 조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약 43%에서 2010

년 현재 약 54%로 10%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1]을 통해 스웨덴에서 1976년까지는 소득

세 등 누진적 조세가 역진적 조세보다 높았으나 1977년 이후 역진세가 누진세를 앞지르

기 시작하여 점차 그 차이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1980-2010년간 GDP대비 조세수준 평균은 약 48.6%로서 매우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동 기간 공공지출 역시 GDP대비 29.9%(총정부지출 대비 52%)로 큰 

변동이 없었다. 스웨덴 국민들은 공공지출 수준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소득세 감소분을 

부가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분으로 대체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스

웨덴에서 보수연립정부(1976-81, 1991-95)시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세국가와 강한 복

지국가의 패턴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민당 지배적인 정파적 헤게

모니하에서 보수연립정부는 이전에 결정되고 제도화된 조세구조와 지출구조의 경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34)

[그림 1] 스웨덴의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변화 추이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2012)를 기초로 작성.

34) 당시 스웨덴의 재정은 사회복지 등의 이전지출규모가 매우 커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지출규모와 조세

부담을 보였다(Scharpf and Schmidt, 2000). 이러한 결과는 마치 영국의 블레어 노동당정부가 대처주의의 낮은 공

공지출수준을 승계하듯이 스웨덴 보수연립정부도 사민당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높은 지출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경로의존적 측면을 보여준다(은민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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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득세
(1000)

소비세
(5000) 사회보장기여금

(2000)
역진적 조세

(5000+2000)
GDP대비 
조세수준

GDP대비
공공지출

부가세 특소세 계

1970 17.1 25.5 11.6 38.1 36.3 74.4 34.2
1975 15.9 23.1 9.0 33.3 40.6 73.9 35.5
1980 16.8 20.9 8.4 30.4 42.7 73.1 40.2 20.8
1985 16.0 19.7 8.7 29.7 43.3 73.0 42.8 26.0
1990 16.1 18.4 8.7 28.4 44.1 72.5 42.0 25.1
1995 16.3 17.3 9.1 27.7 43.0 70.7 42.9 29.3
2000 24.9 16.7 8.0 25.8 36.1 61.9 44.4 28.6
2005 23.5 16.7 7.5 25.4 37.0 62.4 44.1 30.1
2010 21.9 16.2 7.5 25.0 38.7 63.7 42.9 32.2

[표 2]는 프랑스의 총세입 대비 주요 조세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준 및 공공지출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낮은 소득세로 유명한 프랑스는 1975년에 총세입 대비 15.9%에 

불과하던 소득세가 1990년대 CSG의 도입에 힘입어 2000년에 24.9%, 2010년 현재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부가세와 특소세를 포함한 소비세는 전체적으

로 감소추세이다. 소비세가 낮아진 만큼 소득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그림 2]를 통해 파

악할 수 있다.

[표 2] 프랑스의 총세입 대비 주요 조세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준 및 공공지출비중
(단위: %)

출처: 조세구성은 OECD Revenue Statistic(2011)에서 정리.

[그림 2] 프랑스의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변화 추이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2012)를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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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득세
(1000)

소비세
(5000) 사회보장기여금

(2000)
역진적 조세

(5000+2000)
GDP대비 
조세수준

GDP대비
공공지출

부가세 특소세 계

1970 47.7 - 20.9 22.4 22.3 44.7 19.2

1975 44.6 - 15.1 17.3 29.0 46.3 20.4

1980 46.1 - 14.1 16.3 29.1 45.4 24.8 10.2

1985 45.8 - 12.1 14.0 30.3 44.3 26.7 11.1

1990 50.2 4.4 7.5 13.7 26.4 40.1 28.6 11.1

1995 38.3 5.4 8.3 15.8 33.5 49.3 26.4 14.1

2000 34.8 9.1 8.0 19.3 35.2 54.5 26.6 16.3

2005 33.8 9.5 7.7 19.4 36.9 56.3 27.3 18.5

2010 30.2 9.6 7.2 18.7 41.1 59.8 27.6 22.4

소비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점차 감소하였기 때문에 역진적 조세 전체가 세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스웨덴과 달리 1970년의 74.4%에서 2010년 현재 63.7%로 약 1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 내에 역진적인 CSG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진

적 조세비중이 낮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프랑스는 소비세의 감소와 CSG의 증가 간 상쇄효과로 전반적인 조세수준과 공공

지출수준은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80-2010년간 GDP대비 조세수준 평균

은 약 43.0%로서 스웨덴의 48.6%에 비해 낮지만 OECD 평균인 33.9%에 비해 매우 높

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 기간 공공지출 역시 GDP 대비 27.4%(총정부지출 

대비 51%)로 스웨덴의 29.8%에 근사한 수준이며 OECD의 공공지출 평균인 18.7%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북유럽에 버금가는 높은 공공지출 수준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소비세 감소분을 CSG가 포함된 소득세 증가분으로 보충하는데 크게 불만이 

없었다.

[표 3] 일본의 총세입 대비 주요 조세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준 및 공공지출비중
(단위: %)

출처: 조세구성은 OECD Revenue Statistic(2012)에서 정리.

[표 3]은 일본의 총세입 대비 주요 조세비중과 GDP 대비 조세수준 및 공공지출비

중을 정리한 것이다. 저조세‑저복지 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1970년에 총세입 대비 소득

세 비중이 47.7%였지만 점차 감소하여 2010년 현재 30.2%로 낮아졌다. 그러나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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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된 89년 4.4%로 시작된 부가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9.6%

를 차지하고 있다. 대신 특소세가 크게 줄어 전체 소비세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큰 변동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소득세가 줄고 소비세마저 특소세 감소 때문에 줄고 

있어 일본의 전체 조세수준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본정부가 

소득에서 소비로 세입의존의 전환을 통해 세입증대력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

다고 볼 수 있다. 5% 세율의 부가세를 통한 세입이전 시도는 서유럽의 10%‑20% 세율

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으로서, 총세입의 10%도 되지 않는 적은 세입을 올리는 데 그

쳤다.35)

[그림 3] 일본의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변화 추이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2012)를 기초로 작성.

일본은 그나마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 덕분에 1980-2010년간 GDP대비 조세수

준 평균이 27.2%로 나타나지만 OECD 평균인 3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동 기

간 공공지출 역시 GDP대비 14.3%(총정부지출 대비 39%)로 OECD의 GDP대비 공공

지출 평균(18.7%)보다 낮은 수준이다. 낮은 세입과 공공지출이 계속되는 전형적인 저

세입‑저복지 국가에서 일본 국민들이 적자 해소를 위한 부가세 도입을 지지할 이유는 

없었다.

35) 최근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그동안 일본 정치가 치른 정치적 비용은 

매우 엄청나다. 2번의 정권교체와 8번의 내각교체를 경험했다. 그나마 이번에 통과된 법안도 당초에는 현재의 

5%에서 15%로 인상하려 했지만 10%에 그쳤고 그나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

다(서울경제, 2012. 8.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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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역진적 조세의 개혁과정을 집권정당(연립)의 정파성(partisanship)

과 정책선호의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진적 조세의 개혁과정에서 이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집권정당의 정치

적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좌파 지배적인 스웨덴에서 역진적 조세는 사회

보장에 필요한 공공지출을 보장하는 ‘보편적 조세’로서 사민당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연

계시켜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은 반면, 우파 지배적인 일본에서는 재정적자 해결

의 수단으로 역진적 조세의 도입이 시도되어 각계의 반대와 선거패배를 반복하면서 결

국 38년간 정권을 독점하던 자민당 체제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좌파와 우

파 간 동거정부하에서 긴축정책을 추구하면서도 기존 복지수준을 낮출 수 없어 모든 소

득에 정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독특한 역진적 조세(보편적 사회기여세, CSG)를 도입하

였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데 방식에 있어서 보수당 정부와 사회당 정부는 차이를 보

였다.

둘째, 역진적 조세를 통한 세입확대 자체가 소득평등이나 재분배의 추구와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집권세력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확인시

켜주었다. 스웨덴, 프랑스,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모든 국가에 일반화시

킬 수는 없으며, 또한 단순히 특정 세목의 누진성과 역진성만을 전제하여 그 상대적 비

중만 가지고 해당 국가의 조세구조가 역진적이다 혹은 누진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역진적 조세의 역진성(regressity)은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이 조세제도 외부, 즉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진보적인

(progressive) 대안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에 대한 불

신과 복지와의 연계 실패로 인해 퇴행적인(retrogressive)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의 사례는 증세정책, 특히 역진적 조세를 통한 증세개혁이 복지

와 연계되지 못할 경우 얼마나 정치적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또한 얼마나 큰 정치적 비

용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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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역진적 조세가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과정에서 집권정당(연립)의 정파성은 기

존의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에 의해 매개되고 있었다. 스웨덴은 이미 높은 누진적인 직접

세 비중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부가세와 같은 역진적 조세의 개혁이 불가피

하였고 도입도 용이했던 반면,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이 모두 낮은 일본에서 간접세 도입

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프랑스는 북유럽에 버금가는 높은 복지수준과 부가세 인상

을 억제하는 EU 규정 사이에서 역진적인 소득세 방식을 선택한 결과 복지재정을 뒷받

침하는데 기여하였다. 양국 모두 역진적 조세 개혁이전에 소득세 중심이든 소비세 중심

이든 전체적으로 높은 조세수준을 기반으로 강한 복지국가를 유지해왔기에 기존의 복

지혜택을 누리던 국민들로부터 적어도 조세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유럽 국가들과 달리 1970-80년대 경제성장을 이룰 때까지도 근대적인 사

회보험제도조차 형성되지 못했으며 사회복지 책임의 대부분은 가족과 기업에게 주어

져왔다. 국가복지에 대한 의존보다는 가족과 기업복지만을 경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조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일본 국민들이 갑자기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증

세를, 그것도 역진적인 소비세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끝으로 위의 연구결과들은 증세, 특히 부담을 국민전체에 분산시키는 부가세와 같

은 역진적 조세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납세자의 복지와 연계될수록 성공확률

이 높아지는 반면, 부자의 감세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거나 채무상환을 위한 개혁은 실

패확률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전한 조

세개혁을 위해서는 개혁 당시의 조세수준이나 조세구조차원에서 역진적인 조세를 확

대해야할 충분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제시해야 할 것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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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lfare State and the Politics of

Regressive Taxation:

The Process of Regressive Tax Reform

in Sweden, France, Japan

Eun, Min Su*36)

This article is expected to explain the process of regressive tax reform in terms of 

partisanship and policy preference of ruling party(coalition). The process of re-

gressive tax reform show the importance of purpose of ruling  party to introduce 

it. While regressive tax of Sweden has been a useful instrument as 'universal tax' 

to secure the public expenditure and linkage ideology of social democratic party 

with progressive policy, regressive tax of Japan has provoked opposition against it 

from all level of society and finally caused a collapse of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reason that France introduced characteristic regressive tax called 

CSG(contribution sociale general) was because France wanted maintaining a high 

welfare level while implementing austerity policy. Left and right parties of France 

together collaborate proposal and increased tax rate of CSG at least, but exposed a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party in a ways of implementing it. The cases of 

three countries show that the expanded tax revenue itself through regressive tax 

always don’t contradicts income equality or redistribution, and regressive tax 

makes various results from different strategy of ruling party. Therefore inherent 

‘regressity’ in regressive tax policy could be solved through outside of tax struc-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ems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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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that is, expanding of social welfare system.

Key Words: regressive tax, tax politics, welfare state, partisanship, welfare ex-

penditure, CSG.


